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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 t udy o n Se l f - f i s h e r i e s ma n ag e me n t o f c o s t a l f i s he r i e s

So o - Hy un Ki m

Depar t ment of Fi sher ies Bus i nes s Admi ni s t rat ion, Graduat e School ,

Puky ong Nat i onal Univer s i ty

Abs t r ac t

Fi sher i es sel f - management i s def i ned as a management t hat i s conduct ed by

f i sher men t hemsel ves . Sel f - f i sher i es management i s l eaded t o by f i sher man done ,

and made deci s i on i n f i sher i es management .

Fi sher i es sel f - management i s ai med t o i mpr ove t he ef f ect i veness of f i sher i es

r esour ce conser vat i on and ut i l i zat i on, t o gi ve f i sher men a sense of s t ewar dshi p

wi t h t he r esour ce t hey use , and t o i ncr ease t he degr ee of f i sher men s

i ndependence .

Fi sher i es sel f - management has t wo i mpor t ant char act er i s t i cs . They ar e t he mai n

body of management and t he boundar y of f i shi ng gr ounds .

I f a f i sher men s or gani zat i on become t he mai n management body of a f i shi ng

gr ound, i t wi l l be mor e di f f i cul t t o i mpr ove t he ef f ect of management and t o

mai nt ai n a sus t ai nabl e management compar ed wi t h f i sher i es admi ni s t r at i on

conduct ed by t he gover nment . Thi s i s because f i sher i es sel f - management i s usual l y

based on t he i nt er nal aut onomous r ul es , t he f or ce of whi ch i s , i n gener al , weaker

t han t hat of gover nment al r egul at i ons .

Ther ef or e , t he ef f i ci ency and ef f ect i veness of management i s har d t o be

i mpr oved i f t he weakness of sel f - management cannot be r emoved.

To i mpr ove t he ef f ect i veness of f i sher i es sel f - management , t he f ol l owi 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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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i t i ons ar e necessar y. Fi r st , t he management body must be gi ven t he f i shi ng

r i ght s and empower ed wi t h management aut hor i t y . Second, t he r egul at or y

or gani zat i on must be i ns t i t ut i onal i zed and management f unct i on enhanced. Thi r d,

t he management body must be abl e t o sus t ai nabl e i mpl ement i t s r ul es . Four t h, i t

mus t have t he abi l i t y t o adj us t and cont r ol i t s member s i n ut i l i zi ng f i shi ng

gr ounds under i t s aut hor i t y.

I f t he f i shi ng gr ound under t he cont r ol of a sel f - management body wer e t oo

smal l , i t woul d be easy f or i t t o manage but di f f i cul t t o gai n pr of i t and

mai nt ai n t he economi c vi abi l i t y . On t he ot her hand, i f t he f i shi ng gr ound wer e

t oo l ar ge , i t woul d be di f f i cul t f or i t t o manage sus t ai nabl e and f or i t s member s

t o r each a consensus i n r el at i on t o r esour ce management and ut i l i zat i on.

Ther ef or e , an appr opr i at e si ze of f i shi ng gr ound shoul d be deci ded, whi ch

shoul d be r el at ed t o t he t echnol ogi cal l evel and economi c s t at us of t he

sel f - management or gani zat i on as wel l as t he nat ur al set t i ngs wher e t he f i shi ng

gr ound i s l ocat ed .

The exper i enced gai ned f r om a case s t udy conduct ed i n Chuj a Isl and sugges t s

t hat f i sher i es sel f - management i s a bet t er way t o i mpr ove t he conser vat i on and

expl oi t at i on of f i sher i es r esour ces and t o i ncr ease f i sher men s i ncome .

For t he successf ul i mpl ement at i on of f i sher i es sel f - management , f i sher men

shoul d under s t and t he i mpor t ance of communi t y- based f i sher i es and t he f i sher men s

or gani zat i on shoul d be es t abl i shed and empower ed.

Ther ef or e , i t wi l l be poss i bl e t o es t abl i sh t he sel f - f i sher i es manage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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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어 업의 자 율적 관리체 제 구축 에 대 한 연구

- 추자도의 마을어장 이용사례를 중심으로-

Ⅰ . 서론

1. 문제 제기

배타적경제수역체제의 정착은 우리나라 주변수역에 있어서 연근해어업

및 어장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근해어업의 관리에 있어서는 어선 감척을 중심으로

한 어업구조조정과 T AC제도 도입을 통한 어업관리체제의 전면적인 재

검토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에 비해, 연안어업에 있어서는 연안목

장화 사업 이나 자원조성사업 및 어장환경개선사업 등의 정책 노력이

행해지고 있기는 하지만, 관리체제의 개선이 병행되지 못함으로써 체계

적이고 효율적인 정책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한편,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면서, 어업관리에 대한

어업인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주인의식 고취 및 자립심 함양

을 통해 어업질서를 구축하고자, 2001년부터 자율관리형어업이 정책적으

로 계획되고 도입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자율관리형어업에 대한 연구가

구체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에서 이를 실행한다는 것은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정책의 혼선을 초래하는 결과로 될 수 있다.

2 . 연구 의 목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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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연안어업의 관리에 있어서 종래의 중앙행정주도의 하향식

관리가 가진 한계성을 인식한 다음, 어업인 스스로가 관리의 주체가 되

는 자율적관리체제 구축을 위해, (1) 자율적관리체제의 개념과 도입의 당

위성을 파악하고, (2) 추자도를 사례지역으로 하여 자율적관리체제 도입

의 가능성 및 범위를 확인하며, (3) 그 실행을 위해 추진되어야 할 방안

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을 둔다.

3 . 연구 의 방 법과 범위

먼저 선행연구를 통해 자율적 관리의 개념과 그 범위를 명확히하고,

자율적 관리로의 이행을 위한 조건 등을 검토한 다음, 이것이 사례지역

에서 어떻게 실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사의 범위는 사례지역의 어장적 여건과 어업취업 실태, 어장관리 및

이용실태로 한다.

사례지역의 어장적 여건에 관한 조사는 면허어장의 분포 및 면적, 면

허어장의 어획물 조성 및 이용실태, 채포방법, 허가어업의 주요어장 및

대상어종, 허가어업의 주요업종 등에 대해 파악한다.

어업 취업실태에 관해서는 당해지역 수협과 어촌계, 그리고 면사무소

의 각종 통계자료를 기초로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어민에 대한 청취조사

를 통해 보완하며, 어업 및 어장에 대한 어업인들의 경제적 의존도를 파

악하는 데 초점을 두고 겸업 실태, 노동력 구성, 어업인 후계자 확보 실

태, 취업 실태를 규정하는 사회경제적인 분야에 대한 조사를 행한다.

어장관리 및 이용 실태에 관해서는 어장에 대한 어업인들의 관리노력

내지 관리효과에 대한 인지도를 파악하는 데 주안을 두고, 자체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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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과 이에 대한 당해 어업인들의 협력 정도, 그리고 관리결과로서

의 소득분배방식 등에 관해 분석한다.

이를 통해 당해지역에서의 자율적 어업관리에 대한 가능성과 그 실현

의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 3 -



Ⅱ . 자율적 어업관리

1. 선행 연구

먼저, 마을어장의 이용형태에 대한 연구로는 장수호의 「어촌계에 관

한 연구(1980)」, 수협중앙회의 「어업권실태조사(1978)」, 주우일 등의

「공동어장 이용 합리화 방안(1984)」, 최정윤의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

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권관리에 관한 연구(1998)」 등이 있다.

「어촌계에 관한 연구」에서는 마을어업 어장의 이용형태를 임대와 계

원의 공동행사로 나누고, 다시 임대를 임대료 처리방식에 따라 계의 기

금 또는 운영비로 하는 경우와, 그 일부를 계원에 분배하고 나머지를 계

의 운영비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을 계원에 분배하는 경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공동행사의 경우도 이를 다시 어장구역을 개개의

계원에 분할하여 실질상 개인별 행사로 하는 경우와, 어촌계에서 직영하

여 공동관리, 공동채취, 공동판매를 통해 공동계산으로 하는 경우로 나누

어 설명하고 있다.

「공동어장 이용 합리화 방안」에서는 마을어업 어장이용 형태를 직접

생산, 계약생산, 고용생산, 빈매로 나누고, 직접생산을 다시 ①개별생산·

개별판매방식, ②공동생산·개별판매방식 ③개별생산·공동판매 방식 ④

공동생산·공동판매 방식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최정윤은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권관리에

관한 연구」1)에서는 어업권의 행사방법을 어촌계 직영, 계원 자유입어,

계원 분할 이용, 주민 자유입어, 특정 계원의 전용계약, 임대의 형태로

1) 최정윤,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권관리에 관한 연

구 , 국립수산진흥원, 199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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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설명하고, 어업권 어장의 이용방법과 어장이용도를 들어 어업권

이용형태를 설명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어업관리, 자율적 어업관리, 어업생산자조직, 어업권 관리

기능에 대한 정의와 함께, 마을어장의 어장관리기능을 참가형 어업관리,

자주적 어업관리, 제도적 어업관리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으며, 어업권 관

리기능의 개선방향을 ① 근대적 관리개념을 도입하고, ② 수협과 어촌계

의 정관 변경 등을 통해 어장관리기능을 계의 공식직능과 주요사업으로

명시함과 동시에 어촌계 정관을 어업관리를 전담하는 전문기능조직에 맞

도록 하여야 하며, ③ 조직과 지도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장

치의 마련, ④ 관리효과의 가시화 시킬 수 있는 노력 ⑤ 재정문제의 해

결 등을 주장하였다.

Wilson 등2)은 32개의 사회집단에서 사용된 어업규제에 관한 정보를

정리하고, 어업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두가지의 결론을 도출하였는데,

첫째, 어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규제하기 위한 모든 규칙과 실행은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포획되는 다양한 어종에 대한 어획총량은 제한하

지 않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어떤 면에서 어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규칙이 장기간에 있어서는 자원량에 유익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을 사람들이 인식해 왔으며, 어업인들 자체가 소비할 수 있는 것 이상을

어획하지 않는다는 개인의 자발적인 동기에 의한 관리가 총어획량을 정

부 혹은 지방정부가 일일이 정하여 강요하는 형태의 관리보다 효과적이

라는 것과, 둘째, 규칙과 규제는 지역사회 등 지역단위의 단체에 의해 공

표되어야 하며, 제한된 범위에서만 통제권을 가지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2) Jam es A . W ilson , Jam es M . A cheson , M ark M et calfe, P eter Kleban ,
Chaos , com plex ity an d com munity m an ag em ent of fish eries , M arine P olicy
v ol 18 (4): 291- 305.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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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구의 최대경제적생산량(MEY)의 개념에 의한 어업관리는

MEY의 정확한 달성을 위해서는 관리가 보다 과학적으로 이루어져야 하

며, 이를 위해서는 얻기 힘든 수준의 정보가 요구되기 때문에 실질적으

로 실행하는 것이 어렵지만, 전통적인 사회에서는 어획량에 대해 규제하

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어획의 방법에 대해 실천적 제한을 가

함으로써 관리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 즉 매년

의 관찰과 반복적인 생물학적인 진행과정에 기초하여 고안된 규칙에 의

한 관리가 어업관리의 수행에 있어 적당하다고 하였다.

한편 Jentoft3)는 공유재의 비극 을 방지하고 어업자원의 지속적인 어

획을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 취할 수 있는 규제

수단 가운데에서 어떤 것이 적절할지를 살피고, 관리 기준인 자원의 고

갈과 자원지대의 낭비와 같은 외부효과에 의한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어

획량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의 효율성과, 어업 참가집단간 소득 및 조업

기회의 공평성을 보장하는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하며, 그러한 통제를 행

함에 있어서도 영세어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어업관리계획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정부대

리자와 어업인이 그들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관리기능에 대한 책임을 분

담해야 한다고 하였다.

T ownsend4)는 지역공동체는 자원과 산업, 기술에 대하여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으며, 효율적인 규제를 통하여 자원을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

는 반면에, 정부중심의 규제에 있어서는 정보가 자원관리자에게 선택적

3) Svein Jentoft , "Fisheries Co- m anagement - Delegating governm ent
r espon sib ility t o F isherm an ' s organ azat ion ", M arine P olicy , Vol 13, N o 2,
1989. p . 145.

4) R. T own send, "Fisheries Self- governance : Corporate or Cooperative
Structures?", Marine Policy , vol 19(1), 1995. 39-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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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공되어지기 때문에 자원관리에 대한 규제 및 제도를 정하는 과정

에 불완전한 정보로부터 정확한 정보를 분리해야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되며, 많은 비용이 들게 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지역의 문화적인 공통

성이 있으므로 지역공동체에 의한 자율관리어업제도는 외부의 강제규정

에 의하는 것에 비해서 관리의 효율성 뿐 아니라 집행에 따른 비용을 절

감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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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자율 적 어 업관 리의 개념

1 ) 자율적 어업관 리의 의미

자율적 어업관리란 어업관리를 종래 정부주도의 강제적 관리형태에서

어업인 주도하에서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 어업관리

의 목적은 자원에 대한 어업인들의 주인의식과 자립심을 고취시킴으로

써,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어업관

리를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강제적 관리형태에서 어업인들이 직접 어업관

리를 주도하는 어업인 참여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 어업관리란 어업을 영위하는 어업인 스스로가 ① 어장

환경이나 자원의 유지·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② 어업생산수단이

나 노력량을 자율적으로 조정해 가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정의하고 있는 이러한 자율적 어업관리의 개념을 정부의

자율관리형어업 시범사업 실시요령 을 통해 살펴보면, 서구의 협동관리

(Co- management )와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과 유사한 면이 있다.

미국과 캐나다를 중심으로 제시되고 있는 협동관리란 자원관리에 대한

책임을 정부와 어업인이 상호부담하는 것이다. 즉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정부와 어업단체 또는 어업인간에 어업관리의 권한과 책임을 공유하는

것을 말하며, 정부와 어업인 또는 어업단체 등과 상호협력을 기반으로

구축되는 어업관리체계를 말한다5) .

이들의 정의 내용을 정리하면 대체로 협동관리란 자원의 공유, 정보의

5) Rob ert S . P om eroy and F ikret Berkes , "T w o t o t an go : the role of
g ov ernm ent in fish eries co- m an agem ent ", M arin e P olicy , V ol 21, No 5,
1997.

- 8 -



공유, 권한의 공유 등과 같이 어업관리주체인 정부와 어업인 간에 어업

관리에 관한 제반요소 뿐 아니라, 책임까지도 공유하는 어업관리의 형태

이며, 어업인과 정부가 어업관리에 대한 의사결정에 공동으로 직접 참여

하게 된다.

일본의 자원관리형어업은 공동체적 어업관리(Community-Based Fisheries

Management ) 라고도 하며6), 국민의 식생활이 최소한 필요로 하는 수산

단백질 식량의 수요량을 자급하기 위해 자원과 어획노력과의 조화를 추

구하여 어업관리를 행하며, 관리의 내용은 어업자원의 유지·증대에 직

접 관여하는 자원관리와 어업노력을 규제하기 위한 어기, 어선, 어구 등

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자원에 대해 어업인집단 스스로가 자주적 관리체계를 구성하

고, 외적환경에 대응하는 경영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며, 자원

의 합리적 이용에 의한 안정된 어업을 지향하면서 최대의 어업수익을 거

두려는 일련의 시도를 말한다.

2 ) 자율적 어업관 리의 배경

어업관리는 관리직능을 담당하는 주체에 따라 공적 어업관리와 자율적

어업관리로 나눌 수 있다7) . 전자는 정부나 행정기관이 어업관리의 규제

내지 조정수단을 만들어 어업인들의 어업활동을 감시, 감독, 통제하는 것

으로, 어업관리가 외부기관이나 제도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이며, 후자는 어업인 스스로가 관리의 목표를 정하고 여기에 적합한 어

6) T adashi Yamamoto, Development of Community - Based Fisheries Management
System in Japan, Marine Resources Economics, vol. 10, 1995. p. 21.

7) 최정윤,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권관리에 관한 연

구 , 국립수산진흥원, 1998. 6. 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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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리 규칙을 합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정하고, 어업을 스스로 규제해

나가는 어업관리를 말한다.

지금까지 실시되어 왔던 공적 어업관리는 정부주도로 정책이 수립되고

제도가 만들어졌으며, 모니터링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실질적으로 어

업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는 어업인은 관리의 대상자가

됨으로써, 정부와 어업인 간에는 감시자, 피감시자라는 관계가 성립하였

으나, 관리의 효과는 떨어지고, 과다한 관리비용을 수반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반성위에서 어업인들이 어업관리를 위한 규칙의 제

정, 집행, 감시의 전과정에 참여하여 정부와 책임과 권한을 공유하는 것

이 합리적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자율적 어업관리가 생겨난 것이다.

3 ) 자율적 어업관 리의 도입 근거

자율적 어업관리는 어업인 개개인의 어장이용을 재산권적 권리의 개념

으로서가 아니라 이용권적 개념으로서 정립하고, 어업관리를 어장환경이

나 어업여건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행함으로써 수면의 종합적

이용은 물론, 관리비용의 절감과 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다음에서는 자율적 어업관리 도입의 필요성을 최적생산과 외부효과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1 ) 최적생산

<그림- 1>은 특정 어업인 단체에 대해, 배타독점권이 주어진 풍도가

다른 두 어장에서 최대수익을 올리는 어획노력 투입에 관한 것이다.

A, B 어장은 각각 풍도가 다르며, 어장 A가 어장 B보다 풍도가 높고,

어업비용은 어획노력에 비례한다고 하면, 각각의 어장에서의 한계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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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입, 한계비용과 한계비용은 <그림- 1>과 같다.

M C=A C

AR

MR

P

E/ T

어장 B

M C=A C

AR

MR

P

E/ T

어장 A

Q 1 Q2 Q5Q4Q3

P 1

P 2

< 그림- 1> 풍도가 다른 어장에서의 최적생산

먼저, 어장이용에 대한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자율적으로 어장에 대한

이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어장 A에서 생산하는 것이 어장 B에서 생

산하는 것보다 어업이익이 P2 - P 1만큼 높기 때문에, 어장 A에서 먼저 어

획을 시작하게 된다. 결국 두어장의 평균수입(AR)이 P 1으로 같아지는

Q1에 가서야 어장 B에서도 생산을 시작하게 된다.

이러한 어획노력의 투입은 공유자원에 선취경쟁으로 인해 경쟁적 조업

이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어획노력의 투입은 생산량이 Q2와 Q5가 될때까

지 계속 일어나며, Q2와 Q5에서의 지대는 0이 되게 된다.

한편, 각 어장에서 최대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어획노력량은 MR (한

계수입)=MC(한계비용)인, 어장A 및 어장 B에서 각각 Q3와 Q4를 어획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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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준까지 어획노력을 투입하는 것이다.

만일 극단적으로 어업의 한계비용이 0인 경우에 있어서도 Q2와 Q5에

서의 생산은 각각의 MR이 0보다 작은 즉, 어획노력을 투입해도 생산은

줄어들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노력투입수준이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어업관리 정책은 위에서 설명한 MR=MC가 되는 수준에

대한 어획노력량 투입수준의 유지를 위해 공적 관리를 실시해 왔다. 그

러나 자율적 어업관리는 ①관리 cost가 공적관리에 비해 절감될 수 있

고, ②자원수준과 지역사정에 알맞은 관리체제를 도입할 수 있으며, ③상

황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며, ④자원의 보호 및 관리에 있어

서 당해어장의 이용자인 어업인들의 기술 및 지식을 반영할 수 있으며,

⑤관리방식의 결정과정에서 어업인의 의지가 반영되기 때문에 관리의 실

효성이 증대될 수 있다.

(2 ) 외부효과

외부성(externality )8)이란 어떤 행위가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

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 이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지도 지불받지도 않을

때를 말한다.

<그림- 2>와 같이 사회적으로 최적의 수준에서 외부불경제에 의한 피

해인 SMD (Social Marginal Damage : 사회적 한계피해액)는 생산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체증한다고 가정하면, SMD 곡선은 그림과 같이 우상향

하는 모양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생산물에 대한 수요곡선은 일반적인

8) Jentoft는 Fisheries Co-management -Delegating government responsibility
to Fisherman 's organization 에서 어업에서 일어날 수 있는 외부성은 진입

자유로 인한 자원의 고갈과 과잉어획노력 투입으로 인한 자원지대의 낭비

등을 예로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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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우하향한다. 그리고 외부효과를 포함하지 않는 한계비용, 즉

SMD를 포함하지 않은 한계비용은 우상향하는 PMC곡선으로 나타난다.

0 산출량

P ,

C

Q 1 Q2

D

SMD

SMC

PM C
G

I

J

F

H

SMC : 사회적 한계비용

= PMC+SMD

PMC : 개별적 한계비용

SMD : 사회적 한계피해액

< 그림- 2> 외부효과가 존재할 경우의 최적배분

우선 어업인은 외부효과를 인식하지 않고 어획을 지속하기 때문에, 이

윤극대화를 위해 가격과 한계비용이 일치하는 F에서 어획이 이루어질

것이며, 이때의 생산량은 Q2가 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의 합리적인 어획수준은 다른 각도에서 구해야

한다. 앞에서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본 한계비용곡선 즉, PMC곡선에 기

초해 균형점을 찾았는데, 사회적 관점에서의 합리적 어획수준은 사회적

관점에서 평가한 한계비용을 기초로 하여 도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림을 보면 PMC와 SMD를 더한 사회적 한계비용이 SMC곡선이다.

외부성이 존재하게 되면, 사회적 관점에서 본 합리적인 어획수준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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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기 위해서는 P=SMC라는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수요곡선과 SMC곡

선이 교차하는 G점에서 이 조건이 충족될 수 있는데, 그림을 보면 Q1이

바로 합리적 어획수준이 된다.

이 합리적 어획수준인 Q1을 앞에서 구한 Q2와 비교해 봄으로써 외부

성의 존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알아낼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생

산수준이 Q2에서 Q1으로 떨어졌을때의 사회후생의 변화의 크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생산수준의 변화에 의한 사회적 한계피해의 감소를 긍정적인 효

과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생산수준의 감소에 따른 소비자잉여와 생산자

잉여의 감소는 부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후생의 증가는 사각형JQ*QK의 면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

면적은 사다리꼴 GIFH의 면적과 동일하다9) . 생산의 감소로 인한 후생의

감소는 삼각형FGI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러므로 총후생은 사다리꼴GIFH

에서 삼각형FGI의 면적을 뺀 것과 같으며, 이는 삼각형 FGH만큼의 넓

이에 해당한다. 결국 어업인의 생산이 사회적으로 최적인 수준 Q1으로

떨어뜨릴 때의 긍정적인 효과가 부정적인 효과가 더 커서 사회후생이 증

가하게 되는 것이다.

어업에서 외부성에 대한 인식에 따른 의사결정의 변화는 어업인조직이

정부보다 더 적합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정부는 어업인을 상대함에

있어 보편성의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지만, 어업인 조직은 그들의 요구,

수요, 이익에 대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다.

특히 정부에 의한 관리는 다양한 지역 및 부문의 변화를 감독하고 관

9) 원래 SM C곡선을 도출할 때 P M C곡선을 SMD곡선의 높이만큼 들어올린 형

식을 취했기 때문에 이 두 사다리꼴의 면적은 서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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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데 한계를 가진다. 비록 그것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많은 비용을

필요로 할 것이다. 그러나 어업인 조직에 관리와 의사결정에 대한 책임

을 위임하게 되면, 보다 능동적이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할 것이고,

규칙 그 자체가 자신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그 실행에 있어서

도 주인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자율

적 어업관리는 필요하다.

3 . 자율 적 어 업관 리의 요건

자율관리는 어업인 집단에 의한 어장과 어업의 관리형태임은 앞에서

밝힌 바와 같다. 다음에서는 자율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요건에 대해 어

장관리의 주체임과 동시에 어장의 이용주체인 어업인 집단과 관리의 주

요 대상인 어장의 문제로 크게 나누어 설명하고자 한다.

1 ) 주체

먼저, 자율적 어업관리의 실행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①

이용자 집단의 통제가 어업인 내부의 자치규율에 의하기 때문에 통제력

이 미약하고, ②정부에 의한 제도적 관리체제 보다 지속적이지 못하며,

③강제력이 법제도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관리의 확실성이 보장되지 못

한다는 약점을 지닌다.

이를 감안할 때 어업관리의 주체는 ①어업권 등 어장이용상의 권리를

기반으로 하여 어장관리를 강력하게 행할 수 있어야 하고, ②관리기능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③어장의 관리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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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및 배분 등에 관한 규칙 등을 정함에 있어서 지도력을 가지고 있으

며, ④구성원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

야 한다.

우리나라 연안어업에 있어서 어장관리 주체가 될 수 있는 제도적인 단

체로는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과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 어촌계 그리고

영어조합법인 등이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

우, 그 기능이 각종 경제사업에 걸쳐 있고, 관할업무구역이 시·군·구

구역으로 됨에 따라 관리대상이 되는 어장이 매우 광범위하고, 구성원

역시 다양하므로, 어장관리에 있어서 필요한 통제력과 지도력을 기대하

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우에 있어서도 어장

관리기능보다는 특정어업인의 이익보호를 위한 성격이 짙으며, 업무구역

이 대부분 전국규모로 되어 있어서 어장관리의 주체로서는 부적절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어업인단체 가운데 대표적인 어업권 관리주체라 할

수 있는 어촌계는, 관리기능을 발휘함에 있어서 조직과 재정이 취약하고,

어촌사회의 강인한 유대관계에 기인하여 어업의 단속이나 벌칙부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집행이 어렵다는 문제점을 가진다10 ) .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에는 자율적 어업관리의 주체로서 적합한 어업인

단체가 없다고 할 수 있으며, 어업관리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조직의 육

성 및 제도적 뒷받침이 시급하다 하겠다.

2 ) 어장

어장관리가 효율적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장의 범위가 정해져야 하는

10) 최정윤, 자율적 어업관리를 위한 어업생산자 조직의 어업권관리에 관한 연

구 , 국립수산진흥원, 1998. pp .5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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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어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할 경우에는 관리에 있어 통제력과 지

도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나, 구성원의 경영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어업소득을 확보하기 어렵게 된다.

반면, 어장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구성원간의 경제적 이질성에 기인하여 관리나 이용에 대한 공동의 합의

를 끌어낼 수 없는 단점을 가진다.

따라서 관리단위로서의 어장의 범위는 기술적, 자연적인 관련성이 크

고, 경제적 일체성이 어느정도 유지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 자율 적 어 업관 리의 존립 형태

자율적 어업관리라는 것은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전혀 새로운 형

태의 어업관리가 아니다. 이러한 형태의 어업관리는 이미 여러 곳에서

행해져 왔으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사례가 소개되고 있다.

이러한 내용에 대해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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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우리나라 마을·양식어업의 자율관리 사례

구 분 지역 어업형태 자율관리내용

죽왕법인 어촌계 고성 전복양식
- 유휴어장을 양식어장으로 공동개발
- 생산액의 일부를 자원조성비로 책정

나정2리 어촌계 경주 마을·양식
- 어장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관리
- 주기적 해적생물 구제작업
- 생산액의 일부를 자원조성비로 책정

안도 어촌계 여수
마을

(전복, 소라 등)
- 자율관리규약 제정운영
- 채포금지 체장 준수

건천, 남3리, 선진
어촌계

인천
마을·양식
(전복, 해삼)

- 양식어장 휴식년제 - 채포량 설정
- 자원조성(전복종패살포 등)
- 주기적 해적생물 구제

제부리 어촌계 인천
양식

(바지락)

- 어장감시원 배치를 통한 관리
- 계획적인 채취, 생산
- 주기적 어장정화

어도 어촌계 태안
양식

(바지락)
- 어장환경개선

(모래 2,000∼3,000M/ T 살포, 저질개선)

안면 법인어촌계 태안 양식
(바지락)

- 객토, 종패살포, 해적구제
- 매년 3∼11월 공동생산 (8월제외)

장고도 어촌계 보령
마을·양식

(전복, 바지락)

- 유급 감시원제도
- 매월 해적구제
- 어장공동청소
- 경쟁입찰제 도입
- 생산액의 일부를 자원조성비로 책정

장도 어촌계 신안
마을

(전복, 다시마)
- 채포 금지체장 준수 (7㎝이하 전복 채포금지)
- 어장감시제도(수중 다이버 불법채취 금지)

도청 어촌계 완도 마을 - 월1회 불가사리 구제
- 어장정화

명천 어촌계 고흥
양식

(미역)

- 자체 어장정리위원회 구성운영
- 미역시설대수 및 시설간격 사전조정
- 가공업체와 사전 협의하에 가격조정
- 어촌계원별 시설량 부과
- 어장구획별 작업조 구성 (두레식 운영)

학림 어촌계 통영
마을·양식
(전복 등)

- 자율관리규약을 정하여 관리 및 분배
- 순번제 어장관리조 편성 및 운영
- 월례회 개최로 계원의 상호정보 교환
- 계획적 자원조성, 주기적 마을어장정화

상노대 어촌계 통영 마을
(전복)

- 5∼6월, 9∼10월 금어기
- 채포금지 체장 준수 (10㎝)
- 어장환경개선사업을 협업 관리(1년 5회)
- 치패방류 어장은 1년간 입어금지

마도 어촌계 사천
양식

(바지락)

- 산란기 채취금지 기간 설정(6∼7월)
- 채취 및 출하물량 조절
- 지속적 어장환경개선(객토, 어장청소)
- 자원조성

다대 어촌계 부산 마을·양식
(전복)

- 채포금지 체장 준수
- 주기적 해적생물 구제
- 생산액의 일부를 자원조성비로 책정

자료 : 자율관리형어업 수범사례집 , 해양수산부 , 2001. 5.
「어업자원관리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에 과한 연구」 , KMI, 2001. 7.

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 수협중앙회 , 200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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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어선어업에 있어서의 자율적 관리 사례

구 분 지역 어업형태 자율관리내용

어청도 어촌계 군산

외줄낚시

(농어,
우럭 등 )

- 조업어구제한 (연승, 형망, 새우조망, 유자망 허

가는 있으나 어청도 기점 3마일 해상은 외줄낚

시 어구로만 조업가능 )
- 통발어업을 자체적으로 보상감척

(3척 3,000만원 )
- 자원조성

- 치어 채포 금지 및 재방류

도황 어촌계 서산
연안복합

(주꾸미 )
- 금어기 설정 (6∼8월 ), 5월말까지 어구철거

- 통발어업 허가를 받지 않음

연안유자망협회 속초 연안유자망
- 수요 휴무제 실시

- 자망 및 로프 일괄구입

유자망협회 남해
연·근해유

자망

- 척당 쿼타량 설정

- 그물폭 제한 (1척 20폭)
- 위반시 벌금 500만원

잠수기협회 거제 잠수기어업

- 척당 1일 개조개 220kg 채포 규정

- 종묘살포 등 자원조성

- 생산물량 전부를 부산, 거제 잠수기 수협공판

장에 상장판매

자료 : EEZ체제하의 자율관리어업 활성화 방안 , 수협중앙회 , 2000. 7
자율관리형어업 수범사례집 , 해양수산부 , 2001. 5.

우리나라에서의 자율관리 사례는 <표- 1> 및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을·양식어업과 연안어선어업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형태는

기존의 법을 준수하는 형태와 자율적인 결의에 의해 자체내규를 만들어

시행하는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후자의 경우 대표적인 것이 생산액의 일부를 자원조성비로 책정, 이를

자원의 관리 조성사업에 이용하는 것과, 어획물의 판매시기 조절, 어획량

조정, 양식어장 휴식년제 등의 도입을 들 수 있고, 전자의 경우로서는 금

어기, 금지체장, 불법어구 사용 금지, 어장청소, 불가사리 구제 등의 활동

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을·양식어업의 자율관리형태는 계획적이고 주기적인 자원조성, 어

장정화, 금어기, 채포금지 체장, 채포량 조절, 휴식년제 도입 등이고, 마

을어업에 있어서는 자원조성과 어장환경 개선, 어획량조절 등이 어촌계

를 중심으로 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연안어선어업의 자율관리형태는 어구제한, 휴어일 실시, 척당 쿼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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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투망량 제한 등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어청도어촌계의 경우 치어의

남획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통발어업을 자체적으로 보상·감척하는 등

의 활동과 함께, 조업어구 제한, 자원조성, 치어 채포 금지 및 재방류 등

의 관리활동을 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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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사례지역의 분석

1. 지역 소개

1 ) 지역의 개요

추자도는 행정구역상 제주도 북제주군에 속해있는 제주도 북방 45㎞에

위치한 도서로 42개의 유무인도로 이루어져 있다. 행정구역은 대서리, 영

흥리, 묵리, 신양1리, 2리, 예초리의 6개 리로 이루어져 있고, 1,253가구에

인구 3,502명의 도서이다.

<그림- 3> 추자도의 지리적 위치

42개의 섬 중 유인도가 4개, 무인도가 38개이며, 인구의 대부분은 상추

자도와 하추자도에 살고 있다. 상추자도와 하추자도 사이는 교량으로 연

결되어,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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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3> 추자도의 인구 및 세대 구성

대서리 영흥리 묵리 신양1리 신양2리 예초리 계

인구수
남 914 383 140 238 67 110 1,852

여 670 351 153 254 76 146 1,650

세대수 570 246 109 182 53 93 1,253

자료 : 추자면사무소

2 ) 취업실태 및 겸업 실 태

지역의 취업형태는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산업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도 굴비를 생산하는 수산가공업에 한정

되어 있다. 서비스업의 경우 대부분이 수협 및 우체국, 면사무소 등의 기

관을 통해 어구 및 생필품 공급의 기능을 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낚시꾼이나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서비스업이 증가하고 있다.

농업은 대부분이 자가소비를 위해 채소를 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표- 4> 추자도의 산업비율

(단위 : % )

수산업 서비스업 제조업 농업 기타

대서리 80 15 0 0 5

영흥리 85 15 0 0 5

묵리 85 0 10 0 5

신양1리 90 0 0 5 5

신양2리 90 0 0 5 5

예초리 80 15 0 0 5

자료 : 추자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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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어업기반 및 어업 생산 전반

추자도에는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근해어업 56건, 연안어업 463

건과, 마을어업 25건, 703.3㏊가 있다. 어선세력은 총 281척으로 복수의

허가를 받아 어업에 종사하고 있다.

<표- 5> 연근해 어선어업 허가현황

근해어업 연안어업

채낚

기

(유)자
망

연승 통발
계

(건)
채낚

기
연승

(유)자
망

분기

초망

통발
(문어단

지)

들망
계

(건)

11 35 9 1 56 216 78 63 56 38 38 463
자료 : 추자도 수산업협동조합

<표- 6> 추자도 어업생산량

(단위 : ㎏, 천원)
어 업 별 품 종 별 수 량 금 액

어선어업

어류 1,574,000 18,242,074
기타수산물 105,550 473,103

소계 1,679,550 18,715,177

마을어업

소라 99,432 506,728
전복 2,869 199,032
해삼 5,006 66,030
톳 157,250 85,689

모자반 94,375 89,295
기타해조류 64,070 73,662

소계 423,002 1,020,436
합계 2,102,552 19,735,613

자료 : 추자면사무소 (1999년)

조사지역의 1999년도 년간어획고는 2,102,552㎏, 19,735,613천원으로 나

타나 있는데, <표- 6>를 보면 생산의 대부분은 어선어업의 생산이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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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에서도 근해유자망에 의한 조기의 생산이 75%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는 기타조기류와 삼치, 갈치, 활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동어업권을 취득하여 관리하는 어촌계는 대서, 영흥, 신양, 예초 등

5개 어촌계로 관내 총가구 1,054호 중 834호가 어가이며, 이들 가운데

586호가 어촌계에 가입되어 있다. 또한 어촌계장이 주관하여 실질적으로

공동어장을 매일 관리하고 이용하고 있는 잠수회 조직이 어촌계마다 조

직되어 있으며, 해녀수는 141명이다.

어업생산기반으로는 위판장이 2개소 200평 규모이며, 마을어업 생산물

의 경우는 대부분이, 그리고 어선어업 생산물의 약 65%가 이곳을 통하

여 계통판매되고 있다. 또한 수협에서 운영하는 급유시설이 2개소가 있

어 면세유를 공급하고 있으며, 제빙시설과 저빙시설, 어획물 냉동시설과

급수시설 등이 수협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외에도 영흥어촌계 소유의 어선 간이수리소가 있는데, 3년 기간으로

임대운영하고 있으며, 4개의 어선 견인 레일에 100톤 규모의 어선까지

견인할 수 있어, 중파한 어선의 수리까지는 자체적으로 행하고 있다.

어항은 3종어항 2곳, 2종어항 1곳, 소규모 어항 1곳으로 합계 4곳이다.

추자도의 전체 어업생산 가운데 공동어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생산량에

있어서 전체 2,102톤 가운데 423톤으로 22%를 점하지만, 생산액으로써는 천

체 19,735백만원 가운데 1,020백만원으로 5%에 불과하다. 이는 이 지역이

연근해 어선어업이 부가가치가 높은 고급어종(조기)을 어획하고 있기 때

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어업인 가운데 다수를 차지하는 해녀

또는 생산수단을 갖지 못한 영세 어업인들의 중요한 생계수단이 되고 있

다는 점에서 지역어업에 있어서 가지는 의의는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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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어업인 후계자 확 보 실태

1981년 이후 어업인 후계자 육성지원사업 의 대상자로 선정된 추자도

의 어업인 후계자 현황을 경년별로 살펴본 것이 <표- 7>이다. 81년 이후

매년 선정되어 왔는데, 대부분이 어선어업을 하는 경우로, 95년 이후의

어업인 후계자 23명 가운데 근해어업 5명, 연안어업 19명으로 연안어업

이 중심으로 되었고, 그중에서도 특히 채낚기어업이 대부분이다.

<표- 7> 어업인 후계자 현황

년

도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2000 계

인

원
2 2 2 4 8 4 2 2 0 1 1 7 8 3 5 11 1 4 1 1 69

자료 : 추자도 수산업협동조합

5 ) 주어기

추자도의 주어획대상은 물량 및 금액면에서 어선어업의 경우 조기와

삼치, 방어, 갈치 등이며, 마을어업의 경우는 소라와 톳이다.

조기의 경우, 주어기는 9월∼12월과 3월∼4월이며, 9월∼11월의 기간에

는 동중국해, 12월은 추자도 근해, 1월∼3월에는 소흑산도 근해에서 조업

한다. 삼치와 방어의 경우는 9∼12월까지가 주어기로 추자도 연안에서

조업하며, 갈치는 11월∼익년 3월이 주어기로, 조업어장은 조기와 유사하

다.

소라는 4월∼5월 및 10월∼12월이 주어기이며, 8월과 9월은 금어기이

다. 톳은 6월∼8월에 채취하여 말린후 보통 10월에 판매한다.

- 25 -



2 . 마을 어업 현황

1 ) 마을어장의 분 포 및 면적

추자도의 어촌계별 계원수와 마을어업권 건수 및 면적에 관해서는 <

표- 8>에서와 같은데, 전국 평균 58.62㏊에 비해 2배∼4배까지 넓다. 한

편, 계원 1인당 면적이 어촌계별로 상당한 편차를 나타낸다.

<표- 8> 어업권 보유현황

어촌계 계원수

마을어업

건수 (건) 면적 (㏊)
계원1인당

면적 (㏊)

대서 210 6 165.1 0.79

영흥 113 5 102.5 0.91

묵 67 2 99.5 1.49

신양 133 4 192.4 1.45

예초 63 8 143.8 2.28

계 586 25 703.3 1.20

자료 : 추자도 수산업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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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마을어장의 관 리와 이용

(1 ) 어장이용

추자도 5개 어촌계의 마을어장 이용형태는 두가지로 구분되는데, 하나

는 패류 자원에 대한 공동관리·개별채취방식이고, 또 하나는 해조류의

공동이용방식이 그것이다.

먼저 패류자원의 이용은 전복, 소라, 홍합 등을 대상으로 해녀들이 나

잠을 통해 이를 채포하고 있다.

패류 중 소라는 수협 계통조직을 통해 수집 판매되는데, 이때 수협에

서는 2%의 판매수수료를 공제하고 정산한다. 이 2%의 수수료는 다시

어촌계로 환원되어, 잠수회원들에 의해 사용되며, 그 중 일부는 잠수회원

의 어업공제료로 사용되고 있다. 어선어업인의 경우는 반드시 선박 및

선원 공제에 가입하여 불의의 사고를 당했을 경우를 대비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지만, 해녀의 경우는 이러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해녀 스

스로 가입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어촌계 차원에서 위험에 대비하기 위

해 가입하고 있는 것이다. 그 외의 패류는 어촌계 주관 하에 판매되는데,

판매금액의 중 2%를 어촌계 공동어장의 자원조성비로, 또한 2%를 판매

수수료로 받고 있다.

마을어장 생산물 중 소라와 전복의 경우는 대부분 계통판매를 통해 출

하되고 있으며, 홍합을 포함한 그 이외의 것은 지역내에서 소비되고 있

다. 또한 해삼의 경우에도 공동관리·개별채취방식에 의해 이용되고 있

다.

해조류 가운데 톳은 공동채취하여 수협을 통해 공동판매하고 있으며,

판매금액의 5%를 수협에서 판매수수료로 공제하며, 재차 어촌계가 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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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3%, 자원조성비 2%를 징수하여 어촌계 수익으로 처리하고 있다.

기타 해조류는 어촌계별로 채취 금지기간을 정해 자원을 관리하고, 이

기간이 지나면 일정기간 동안 채포를 허용하는, 개를 터11) 서 가구당 1

명씩 개인능력으로 채취하게 하며, 그 어획물을 채취한 개인이 가져가게

된다.

이와같이 마을어장의 공동관리·개별채취, 또는 공동관리·공동채취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특정기간에만 자원의 채취하게 하는 이유는 함부

로 어장에 진입, 자원을 채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어장의 파손이나

자원의 훼손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2 ) 어장관리

어촌계에서 징수한 자원조성비는 전복치패 살포, 갯닦기 등의 자원 조

성활동에 사용한다. 또한 어촌계마다 어장관리규약을 두어 어장의 관리

와 이용에 있어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는데, 그 내용은 총칙과 행사, 어장

관리, 회계와 부칙으로 나뉘어 있다.

먼저 총칙에는 목적과 정의, 적용범위, 어장관리자, 어장관리위원회, 입

어의 관행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며, 행사에는 행사자의 자격이나

행사방법, 행사계약, 행사의 시기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해져 있다. 어장관

리에는 어장 청소, 포획·채취 금지기간, 포획금지 체장, 불법어구 사용

금지, 불법어업의 감시고발, 계획생산, 위반자에 대한 조치 등에 대한 규

정이 있다. 그리고 회계에는 기록의 유지, 행사료 기준, 어장행사료 등의

사용, 회계 공개, 결산, 총회 의결사항, 장부의 비치 등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11) 한 어촌마을이 보유한 지선어장을 잠수회가 구역을 나누어 자원의 관리 및

채포의 효율을 기하는데, 이러한 구역을 개구미 또는 개 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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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마을어장의 주된 이용주체인 해녀회에 있어서도 별도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곳도 있었으나, 그 내용은 어장관리규약의 내용과 크게 다

르지 않았다.

이러한 규정에 근거하여 매년초 총회를 개최하여, 당해년도의 예산을

승인받고, 입어시기와 채취에 대한 개략적인 시기를 결정하며, 각 어촌계

별로 어촌계장 주관하에 구체적인 채취시기와 구역을 결정하여, 어장을

이용하고 있었다.

패류의 경우는 각어장을 윤번행사하고 있었는데, 어촌계장과 해녀회에

서 입어장소를 결정하며, 마을어장 중 특히 어장여건이 좋아 집중적으로

투석이나 종묘살포를 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양식장 이라 칭하고,

이곳의 입어는 가능한 한 시기를 늦추도록 하고 있었는데, 이는 자원의

양과 질을 가능한 높이려는 공동의 협의를 근거로 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다. 그리고 본도인 제주도와 마찬가지로 소라자원에 대해서는 자율적 관

리체제를 도입하여 년간 총허용어획량(12,500㎏)을 설정하고 있었다.

해조류의 경우 어촌계에서 이용하는 것은 톳과 모자반의 경우가 대부

분이지만, 이들 자원의 관리를 위해 년중 입어를 금지시키고, 이들 자원

에 대한 채취가 끝난 후라야 비로소 개를 터서 개별채취를 허용하고 있

었다.

3 . 어장 관리 및 이 용실 태 분 석

1 ) 관리상의 문제 점

추자도의 경우 각 어촌계마다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어장의 관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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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 있어서의 기본으로 삼고 있으며, 해녀회칙을 부수적으로 두고 있

는 곳도 있으나 그 내용은 어장관리규약의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자체관리규정인 어장관리규약을 통한 어장의 관리 및 이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문제점으로써는 갯닦기와 불가사리 구제, 어장정화사업 등 어

장관리와 관련된 활동에 있어서, 참여자 대부분이 해녀회원들로 한정되

어 있고, 인원수가 각 부락마다 그다지 많지 않은 관계로 관리활동이 상

대적으로 넓은 어장 전체에 대해 원활히 수행되지 못하고, 일부 어장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채취활동에 대한 관리에 있어서도 소라의 경우 T AC를 년간

12,500㎏으로 정해두고 있었으나, 이를 조기에 달성하고 나서도 사매매를

통해 채취와 판매를 계속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었으며, 규격에 미달하

는 경우에도 이를 채포하여 판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었는바, 이는 자

원의 관리에 대한 인식의 부족과 단속권의 미약함에서 오는 것으로 보인

다.

2 ) 소득분배방 식

마을어장으로부터의 소득을 구성원간에 분배하는 방식은 어장이용 방

식에 따라 결정되는데, 해녀회 조직이 중심이 되어 채취활동이 행해지는

패류에 있어서는 개인의 채취금액에서 수협의 판매수수료 2%와 어촌계

가 징수하는 자원조성비 2%를 공제한 것을 개별소득으로 하는 개별분배

방식이 취해지고 있다. 따라서 패류의 경우, 어업인 각자의 수익은 어업

인 스스로의 어장이용에 대한 참여도 및 개인의 채취능력에 좌우된다.

이와 달리 해조류 중 톳은 공동채취 후 수협을 통해 공동판매하여,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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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금액의 5%를 수협에서 판매수수료로 공제하고, 어촌계 역시 수수료

3%와 자원조성비 2%를 징수한 다음, 그 잔액인 수익금은 참여 계원의

채취 및 건조 등에 대한 참여일에 따라 평등하게 분배된다.

톳을 제외한 기타의 해조류에 있어서는 어촌계별로 금채기가 해지된

후 가구당 1명씩 채취에 참여하고, 채취물은 채취자 각자의 몫이 된다.

다만, 예초어촌계의 경우는 모자반에 있어서도 톳과 동일한 방식에 의해

이용하고 있었다.

한편, 어촌계에서 징수한 자원조성비는 전복치패 살포, 갯닦기 등의 어

장관리 및 자원조성활동에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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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자율적 관리체제 도입 가능성

사례지역 어업에 있어서의 자율적 관리체제 도입 가능성은 앞에서 언

급한 바 있는 자율적 관리체제의 도입요건과 현실의 어장관리 상황과를

비교함으로써 검토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장에서는 사례지역의 마을어

업에 대한 자율적 관리체제 도입의 가능성을 주체적 측면과 어장적 측면

으로 구분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체 적 여 건

자율적 관리체제로의 이행에 있어서 관리주체로서 필요한 요건으로는

어장에 대한 배타적이용권 또는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관리기능을 효

율적으로 원활하게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고 있고, 또한 구성원에

대해 지도력과 통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사례지역의 경우, 마을어장에 대한 소유권을 어업권의 형태로 어촌계

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의 조건은 충족된다 하겠다. 그러나 제도

적으로 마을어업권의 보유주체를 어촌계로 한정한 목적이 어장관리권한

의 발휘에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그러한 목적이 충분히 달성되고 있

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갖게 한다. 현실적으로 어촌계가 어업권을 보유

하고는 있지만, 어장의 관리기능을 원활하게 발휘하는 데에 있어서는 조

직 체계상 많은 제한이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례지역에 있어서 어장관리 활동은 년 1회의 기세와 부정기적

인 투석 및 종묘 살포 등에 그치고 있는데, 이는 어업인들의 참여부족과

예산부족으로 인한 결과라고 어촌계장들은 진술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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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자금 지원확대를 제시하고 있을 뿐, 자체적

인 노력증대를 위한 방안은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었다.

계원구성에 있어서도 크게 연안 어선어업인과 해녀회를 축으로 하는

마을어장 중심의 이용자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 마을어장에서의 어업생

산이 주 소득원이 되는 그룹의 경우는, 어장의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 적

극적인 참여가 이뤄지는 반면, 어선어업인들은 관리활동에 대한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

어촌계는 관리주체로서 구성원에 대한 지도력과 통제력에 있어서도 문

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어업규제나 단속에 있어서는 어촌계장 직선

제가 실시된 이후 차기 선출에 대한 부담 때문에 그 역량을 소신껏 발휘

하기가 힘들며, 지역사회의 혈연적 관계 역시 단속 및 지도 기능의 제약

을 초래하는 이유가 되고 있었다.

2 . 어장 적 요 건

어촌계가 관리하는 어장은 통제력과 지도력이 충분히 미칠 수 있는 범

위의 것이어야 하며, 또한 구성원의 경영 안정 및 유지를 확보할 수 있

을 전도의 생산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먼저 어장의 규모면에서 사례지역의 마을어장 면적은 전국 평균에 비

해 1.6배∼3.3배 정도이며, 계원 1인당 면적은 전국평균과 비교할 때 1.2

배∼3.4배가 된다. 그리고 대부분의 어장이 어업인들의 거주지인 어촌과

먼거리의 무인도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계원의 개별적인 접근이 어려우

므로, 어장의 이용 및 관리에 있어서 통제력을 발휘하기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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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어촌계 마을어장 비교

(단위 : ㏊)

어촌계 면적 전국평균 1인당 면적 전국평균

대서 165.1 0.79

영흥 102.5 0.91

묵 99.5 1.49

신양 192.4 1.45

예초 143.8 2.28

평균 140 58.6 1.19 0.68

어장생산력에 있어서는, 양적인 측면에서 어촌계당 생산량은 전국평균

의 약 1.4배이며, 1인당 생산량은 전국평균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생산금액으로는 282,731천원이며, 계원 1인당 생산금액은

2,412천원으로 나타났다. 한편 해녀에 의해 채취가 이루어지는 패류 만에

대해서 보면, 생산금액은 어촌계당 147,253천원, 해녀 1인당 5,221천원으

로, 이는 어촌계 총생산액의 52%를 점하는 것이 된다.

이는 마을어장의 생산에 의한 소득이 전체 가구당 평균 어업소득

21,000천원의 11% 보다 높은 25%를 점하나 여전히 마을어장의 소득만

으로는 개별어가의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겠다.

<표- 10> 마을어업 생산 비교

(단위 : ㎏)

어촌계당 생산량 1인당 생산량

사례지역

평 균
전국평균

사례지역

평 균
전국평균

45,755 32,685 390 3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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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구당 평균소득이 21,000천원임을 감안하면, 마을어장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는 매우 낮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마을어장의 가장 적극적

인 이용자인 해녀회원들에 한정하여 생각한다면, 어가소득의 25% 이상

을 마을어장에 의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가구당 소득이 어가 소득의 11%라는 것은 전국평균 8.6% 보다는 높

은 수준이지만, 마을어업의 소득만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은

마을어업 이외의 다른 형태의 소득원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된다. 이

것은 결국 마을어장에 대한 관리와 이용에 있어서의 집중력이 저하되고,

관리 노력 또한 저하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율관리어업에서 갖추어야 할 어장의 범위가 기술적, 자연적인 관련

성이 크고, 경제적 일체성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현재의

마을어장의 범위는 자율관리를 행함에 있어서 크게 무리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생계를 위한 충분한 소득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개

선이 필요하다 할 수 있다.

그 개선방법으로는 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과 자원의 풍도를 증

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어장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법은 마을어장의 면허범위를 넓히는 방법과

현재 이용하는 어장 중 적극성이 떨어지는 어장에 대한 적극적 관리를

통해 어장에서 획득되는 수입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마을어

장의 면허면적을 확대하는 방법은 지역의 마을어업 면허한계 내의 개발

가능면적 전 수면이 이미 개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12) 그 실

행이 어렵다 할 수 있다.

어장의 풍도를 높이는 방법은 현재 어촌계별로 운영하고 있는 1개소의

12) 연안어업기본조사보고서 , 국립수산진흥원, 1988. 11. p .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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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장13)의 수를 늘려, 적극적인 관리를 통해 소득증대를 이끌어 내는

방법과 고가의 생산물 즉 전복, 소라 등의 자원의 육성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사례지역에서는 어장여건이 좋은 곳을 어촌계별로 1개소씩 지정하여

종묘살포 및 투석, 해적생물 퇴치 등 적극적 관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러한 어장을 늘리거나, 사례지역의 주 생산물 중 고가인 소라와 전복을

중심으로 하는 패류 자원량을 증대시켜 어획소득을 늘리는 방법 등이 그

것이다. 그런데 이 방법은 어장이 지닌 수용능(capacity )을 증가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어장환경 개선 또는 집중관리 어장의 증가

등의 활동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리범위의 확대 더

많은 어장관리노력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 어업인 모두의 어

업관리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수반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3 . 자율 적 관 리체 제 도 입 가 능성

사례지역에서의 자율적 관리체제의 도입은 어장적 여건을 보면, 마을

어장을 이용한 어업소득 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는데 무리가 있다. 그러

나 가장 적극적인 이용자인 해녀회에 있어서는 소득의 25%를 마을어장

에서의 생산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는 어선어업 등 기타의 소득수단을

가지지 못한 어가에 있어서 중요한 소득원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인도를 중심으로 위치해 있는 마을어장의 경우 어장에 진입

시 선박을 이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므로, 어장관리선이 어장의 관리

나 이용에서 반드시 필요하지만, 1개 어촌계를 제외한 다른 4곳의 경우

13) 사례지역 마을어장 중 특히 어장여건이 좋아 집중적으로 투석이나 종묘살

포를 하고 있는 지역을 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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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를 임차하는 형식으로 활용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지만, 어장진입

의 어려움이 불법어업의 방지차원에 있어서는 유리한 점도 가지고 있었

다.

그러나 어장관리권한의 미약과 어장관리활동에 대한 참여 부족은 이

지역의 어장이 지닌 가치를 충분히 살리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그예로 어장관리를 위한 활동 중 전복치패 방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 형식적으로 이루어 질 뿐임을 어장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어촌계장

들이 인정하고 있었으며, 참여인원 역시 계원전체의 참여가 사실상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이러한 원인은 근본적으로 마을어장을 통한 소득이 어업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만큼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지 못

하는 데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이는 현재의 어장관리가 해녀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도 잘

알 수 있다. 어장청소, 해적생물 죽이기, 종패 살포, 불법어업행위 감시

등의 어장관리 활동에서 해녀회원들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 그 원인은 어장이용에 있어서 반드시 관리활동을 하도록 자체내규

또는 어장관리규약에 명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어장관리의 성과가 자신

들의 소득에 직결되며, 마을어장을 통한 어업소득의 규모와 전체소득에

서 차지하는 비율도 다른 계원들보다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성원 모두가 마을어장의 관리와 이용에 대한 목표와 이용방

법을 정하고, 계획에 따른 어장관리와 자원이용을 하는 것이 결국 소득

이 증대될 수 있다는 확신을 전체 계원들에게 심어줄 수 있어야 한다.

결국 이러한 관리노력의 실효성에 대한 확신과 관리·통제권을 소신껏

펼칠 수 있는 조직의 체계를 갖추게 된다면 자율적 어업관리는 사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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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충분히 정착될 수 있을 것이며, 어선어업과 함께 지역경제를 이끄

는 한 축으로써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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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결론

자율적 어업관리란 어업관리를 종래 정부주도의 강제적 관리형태에서

어업인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행하는 것이다. 그리고 자율적 어업관리의

목적은 자원에 대한 어업인들의 주인의식과 자립심을 고취시킴으로써,

자원의 효율적인 보전 및 이용을 도모하는 데에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

의 정부주도의 강제적 어업관리형태에서 어업인들이 직접 어업관리를 주

도하는 어업인 참여형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다.

자율적 어업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장관리주체와 어장의

범위에 대한 문제이다.

어업인 단체가 어장의 관리주체가 될 경우, 행정에 의한 공적 어장관

리에 비해 관리와 통제가 어업인 내부의 자치규율에 의하기 때문에, 통

제력이 다소 미약하고, 지속적인 관리체제의 유지가 어려우며, 법에 의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관리의 확실성이 떨어진다는 약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에 대한 보완적 조치가 수반되지 않는다면

어업관리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관리주체가 가져야 할 요건으로는 첫째, 어업권을 소유하여 어장의 관

리를 할 수 있는 강력한 주도권을 가져야 하고, 둘째, 관리조직을 제도화

하여 관리기능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셋째, 관리의 지속적 이행이 가능

하도록 지도력이 있어야 하며, 넷째, 구성원간의 어장이용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적·자연적으로 유기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구성

원들간에 경제적 동질성을 가지는 관리주체의 확립이 시급하다 하겠다.

정부의 자율관리형 어업 시범사업 실시요령 에서도 사업의 주체를 어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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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14)로 상정하고 있다.

어장의 범위에 있어서, 어장의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할 경우에는 관리

에 있어 통제력과 지도력은 충분히 발휘될 수 있으나, 경제적 측면에서

구성원 경영 안정 및 유지를 기하는 일이 어렵게 되고, 반면 어장의 범

위가 너무 넓으면, 지속적인 관리가 어려울 뿐 아니라, 구성원간의 경제

적 이질성에 기인해 관리나 이용에 대한 공동의 합의를 끌어내기 어렵게

된다. 따라서 어장의 범위는 기술적·자연적인 관련성이 크고, 경제적 일

체성이 이루어질 수 있는 범위에서 당해지역의 사회경제적 특성을 감안

하여 정해져야 한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추자도의 경우 마을어업에 있어서의 자

율적 어업관리의 실시는 어업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중요한 방법임에

도 불구하고, 생산을 자연이 지닌 생산력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형태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어장의 생산력 증대와, 자원량 증가를 통한, 어업인

의 소득을 유지·증대 할 수 있도록 자율적 어업관리의 도입과 실행을

위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으로 마을어

장의 중요성에 대한 어업인의 인식제고와 어업인 단체가 관리, 통제권을

소신껏 펼칠 수 있는 조직의 체계를 갖추는 일이 가장 시급하다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어장이용제도, 그 중에서도 마을어장의 이용과 관

리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의 자율적 어

업관리의 도입과 그 당위성을 검토하였으며, 사례지역을 통해 이의 실행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자율적 어업관리의 제도화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

과, 자율적 어업관리의 적용범위를 연안어장 전체에까지 확대하는 경우

14) - 지구별수협, 어촌계, 부락 또는 이들의 연합체 (지역중심)
- 업종별수협, 어선주협회 또는 이들의 연합체 (어구·어법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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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검토는 차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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